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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 심사기준과 방법을 중심으로 -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원

Ⅰ. 문제제기

행 투자심사제도는 도입 이후 그 나름

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변화하는 행정환

경을 능동 으로 처하는데는 일정한 한

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행 투자심사제

도가 지니는 문제 과 국내ㆍ외의 련연

구  사례 그리고 행정수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행 투자심사제도의 기

과 방법 그리고 운 리제도 반에 걸치

는 구조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그 에서도 특히, 투자심사기

의 객 성(계량화)과 실용성을 제고시키는 

정책변화가 우선 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1)

  * 이 은 필자가 다음의 보고서(「지방재정투‧융자

심사기법개발」, 행정자치부, 2003)에 기술한 내용

을 토 로 재정리한 것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은 지

방투자사업의 심사제도에 한 개선방안

을 모색하되, 특히 투자심사기법  수

산정방식의 개선을 심으로 투자심사기

의 객 성을 높이는 실방안을 제시하

는데 그 목 이 있다. 그 과정에서는 행 

투자심사제도의 심사기 과 수산정 방

법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 에 해 핵

심 으로 악한 다음 그에 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근을 하고 있다. 개선방

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행의 획일 인 

심사기 을 사업유형별로 달리 근하고

자 하는 시도와 아울러 심사기 과 기법

의 객 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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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 투자심사기 의 문제 

 개선방향

1. 행 투자심사기 의 문제와 

한계

투자심사제도의 객 성 향상을 해서는 

행 투자심사기 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한

계를 분명히 인식한 다음 행 심사기 의 

정비ㆍ보완과 더불어 객 인 지침과 측

정기법을 제시하는 근을 할 필요가 있다. 

행 투자심사기 은 그 나름 로의 장

과 기능을 지니지만 기본 으로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요한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심사항목 즉, 심사기 의 분류(

분류, 분류 등)가 체계 이지 못하고 각 

심사항목별로 정확한 측정수단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 

 투자심사의 우선순 가 낮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심사항목으로 반드

시 검토되어야 할 요한 항목이 빠져 있

다. 셋째, 심사기 (항목)의 상당수가 주

 단이나 비 계량  단을 필요로 하

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심사항

목(세부항목 포함)의 구분에 있어서 주

인 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과 객 인 

계량평가를 필요로 하는 항목간에 체계

인 구분이 결여되어 있고, 상호 연계논리가 

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심사항목별로 객 인 심사에 필수 인 

련분석기법이나 차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세부기 과 기법간에 일 일의 

응 계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여섯째, 

심사항목별 배 에 합리성이 부족하고, 

한 가 치가 용되지 않고 있다. 일곱

째, 심사기 , 심사표, 심사 정 방식에 일

인 연계성이 약하고, 최종 정이 주

 가치 단에 의존하는 합의제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표 1〉 참조).

2. 투자심사제도의 체계정립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가. 투자심사제도의 체계정립

투자심사의 객 성 제고문제는 투자심사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요한 사안에 

해당하며,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심사와 련된 체계를 반 으로 재정비

하는 거시  근이 필요하다. 거시  근

은 크게 보아 직 인 투자심사과정  

운 과 련된 객 성 제고문제와 투자사

업의 반 인 운 , 리, 차 등과 련

된 객 성 제고의 두 문제로 구분될 수 있

다. 투자심사제도의 운 과 련해서 필자

는 향후의 지방투자사업심사가 기본 으로 

〈그림 1〉과 같은 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

하고자 한다(투자사업심사는 크게 세 부문

으로 구분되며, 기타 세부구분도 가능함).

〈그림 1〉에서 첫째 부문(제1단계)은 

해당투자사업에 한 반 인 이해와 

검을 압축 으로 수행하는 단계이다. 여기

에는 사업의 목 ㆍ추진배경ㆍ특성, 지역

황, 지역 내ㆍ외의 유사 사례 검, 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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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기  특성 요도
심사

부문
 주안 ㆍ문제

 1.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

   책과의 부합성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과 연계성  

S/NQ

S/NQ I C
ｏ국가장기계획과의 연

계가 요하나, 지방

투자사업의 경우 포

인 범 에서 국가장

기계획을 충족하는 수

이면 무난할 것임

‧국가경제사회발 계획수

립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S/NQ I C

‧각 앙부처가 추진하는

역 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S/NQ I C

 2. 장기지역

   계획  지방 

   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개별법률에 의한 지역단

 계획과의 련성

 ( )지역종합개발계획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S/NQ

S/NQ I C

ｏ 장기지역계획  상

계획과의 연계도 포

 범 에서 충족하

는 수 이면 무난함

ｏ 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는 필수 임 
‧ 기지방재정계획 포함 

여부
S/NQ I C

3.소요자

  

원 상

환능력

국 비 

는

양 여

지원

가능성

‧국고보조사업 는 지방

양여 사업 해당여부  

부담비율 정성

S/NQ,

일부

Q

S/NQ I A

ｏ해당투자사업의 추진

과 련된 지방재정의 

재무  상과 주민부

담에 한 문제는 매

우 요한 사안임

지 방 비

확 보 

가능성

‧지방비부담 ( 는 확보)

 능력
S/NQ I A

지 방 채

의

정성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여

부  원리  상환능력

Q

(지표)
MI A

 4.재무 ․경제

  수익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

치단체에 미치는 재무  

수익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외

부 효과 Q

Q

(분석

기법)

MI A

ｏ객 인 기법을  토

로 지방투자사업의 

재무ㆍ경제  수익성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ｏ단, 공익성이 큰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다

소 완화된 근이 필

요함

‧사업시행결과 지역에 미

치는 경제  수익성 

Q

(분석

기법)

I/LI

* 사 업

특성에 

따 라 

다름

A,

B

〈표 1〉 행 투자사업의 심사기 에 한 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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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기  특성
요

도

심사

부문
 주안 ㆍ문제

5.사업의 필요

 성   시 성

‧타 사업보다 시 히 추진하여

야 하는 사유 는 필요성 
S/N

Q

S/NQ MI `B ｏ투자사업의 시 성 검토는 주

민수요 검과 함께 필수 임

ｏ수요측정 문제는 보완자료의 

성격에 불과함
‧ 재 황 수요추세 등 사업

의 성격분석  상 수요도

Q

(통계

분석)

I B

6.주민 숙원ㆍ

수혜도 

 사업요구도

‧사업에 한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

를 받는 지역  주민수  

S/Q

S/Q MI C
ｏ주민수요충족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므로 이 부문에 한 

측정은 필수 임

ｏ사업 요구도는 주민수요측정

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

‧사업요구도: 자치단체의 사업

목표치 비 사업성과 수 을 

비

 ( ) 도로포장율, 인구증가율, 

상ㆍ하수도 보 율 등 

Q
I C

7 .사 업 규 모 ,  

사업비의

 정성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의 비교ㆍ분석하여 규모ㆍ

사업비의 정 산출 여부 검

토 S

Q

(통계

자료)

I C ｏ 정사업비 도출은 실 으

로 어렵고 논란의 상이 됨

ｏ아울러 이 문제는 경제성분석

에서 포 으로 검토 가능함‧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 망

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분석  

Q

(통계

기법)

LI C

 8. 종합  평

가ㆍ분석

‧기 분석결과를 기 로 하여 

종합평가결과 분석

 -상 기 의 승인취득, 향평

가실시 등 사업시행 비 사

차 이행 여부

 -설계도서 작성, 토지보상  

지 상황 등 사업착수 비

 -연 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

의 추진 는 진행상황

S

S

(통계

자료)

I,LI C

ｏ종합평가.ㆍ분석은 개념 으

로 부 하고, 단지 “기타 

심사기 ”의 성격을 지님

  -기타항목으로 구분 요

ｏ여기에 담긴 사항의 일부는 

충족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요

건에 해당

‧기타 국내ㆍ외 경기동향  

국제수지 망 등
S LI C

 주: S(Subjective), Q(Quantitive), NQ(Non-Quantitive)는 각각 주  평가, 계량평가, 비계량 평가를 의미

함;  MI, I, LI는 각각 매우 요함, 요함, 덜 요함을 의미함; A, B, C는 각각 뒤의 〈그림 1〉에서 

제시한 투자심사부문 즉, 경제ㆍ재무성 분석, 사회ㆍ정치성 분석, 기타 분석 부문을 의미함.

무원ㆍ 문가ㆍ시민단체의 의견청취, 기

자료  통계분석결과 검토, 자료의 정확성 

등에 한 검과 이해가 포함된다. 한마디

로, 제1단계는 투자사업의 반 인 개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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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제시된 기 자료의 정확성  내

용 합리성을 거시 으로 검함으로써 사

업에 한 이해와 련이슈를 체계 으로 

숙지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둘째 부문(제2단계)은 제1단계에서 입수

한 기본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 상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 성을 주요 부문별

로 구체 이고 객 으로 검하는 단계

로 사실상 투자심사의 핵심단계(본 심사단

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크게 경제ㆍ

재무성 분석, 사회ㆍ정치성 분석, 기타 분

석의 세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ㆍ

재무성 분석은 심사 상사업의 수익성, 재

원조달계획의 합리성, 사업기간  흐

름 등에 하여 객 으로 분석하는데 

을 둔다. 사회ㆍ정치성 분석은 상사업

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주

민숙원도 평가, 사업공공성 평가, 사업특수

성 평가, 사회형평  소득재분배 평가 등 

상사업과 직‧간 으로 련된 다양한 

사회ㆍ정치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을 둔다. 기타분석 부문은 경제ㆍ재무

성 분석과 사회ㆍ정치성 분석에서 다루지 

않는 주요 사안들을 다루며, 여기에는 련

계획 일치성, 정책 일 성, 주민수요, 사업 

시 성, 환경성․안 성 평가, 사업 험도

에 한 분석이 주로 포함된다. 

마지막 부문(제3단계)은 제2단계에서 측

정ㆍ평가된 모든 사항을 일정한 방식에 의

해 체계 으로 종합해서 사업의 추진여부

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종합 수제 방식을 비롯하여 심사주체의 

주  정, 합의제 방식 등 다양한 근

이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는 

주  단의 소지가 있는 부문과 해당사

업이 안고 있는 특수성, 지역 특수성, 기타 

논란 요인들에 한 최종 단이 이루어진

다(필요 시 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집 토의(brainstorming) 방법이 활용됨).

나. 투자심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을 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심사의 객 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이와 

련해서는 특히, 심사기 (screening cri-

teria)의 객 성 제고와 심사과정  방법

의 객 성 제고를 모색하는 것이 요하다. 

자는 주로 계량  측정이 가능한 심사기

을 개발하고 한 분석기법과 지침

(manual)을 제시하는 문제에 이 주어

진다. 후자는 심사체계의 정립, 수부여 

방식, 기타 최종 정에 요한 향을 미치

는 련사항을 객 으로 정립하는 문제

에 이 주어진다.

둘째, 공공부문의 특성을 최 한 반 하

는 방향으로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간

다. 이를 해서는 투자심사 상사업을 일

정한 기 에 따라 히 구분하고 그에 

합한 심사기 과 기법을 용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것은 모든 투자심사 

상사업에 해 일률 으로 용되고 있는 

행 투자심사기 을 사업의 유형과 특성

별로 구분하여 차별화 된 심사기 을 개

발․ 용하는 근을 의미한다(특히,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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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ㆍ융자사업 심사착수

투자사업 이해  기 자료 분석

   ㆍ사업의 목 ㆍ추진배경ㆍ특성

   ㆍ 상지역 황(인문, 지리, 경제 등)

   ㆍ유사사례 검

   ㆍ 련 공무원ㆍ 문가 등의 의견청취

   ㆍ기 통계자료 확인  분석결과 검토

   ㆍ자료의 정확성/신뢰성 검

사회ㆍ정치성 분석

ㆍ지역경제 효과

ㆍ형평성 효과 

ㆍ주민수요/숙원도

ㆍ사업 공공성

ㆍ기타 사회․정치

  이슈

경제ㆍ재무성 분석

ㆍ비용편익분석

ㆍ기타 경제성 분석

ㆍ재무성 분석

ㆍ재원조달계획

   합리성 분석

기타 분석

ㆍ 련계획 연계성 

ㆍ정책 일 성

ㆍ갈등․이해 립 

ㆍ환경성․안 성 평가

ㆍ불확실성  험

  

종합평가: 

comprehensive analysis

ㆍ사업의 추진여부 결정

 - 정량ㆍ정성분석의 연계

 - 부문별 수  종합 수

 - 주 /논란사항 최종결정

 〈그림 1〉 투자심사제도의 운 체계

                             

                     

         

                

                    

                           

제2단계

제1단계

제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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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심사에 한 차별

 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근이 요구

되는 이유는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에는 본질 으로 다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

셋째,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극 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를 해서는 투

자심사방법  기법개발 등에 한 재검토

를 포함하여 심사 상사업의 규모ㆍ시기, 

운   리체계, 투자 타당성 검 등 투

자심사체계 반에 한 구조변화가 요구

된다. 이 때 효율성이란 투자심사와 련된 

제반 투입요인(인력과 시간투입)에 한 투

자심사 효과 즉, 투자심사의 정책목  달성

(효과  산운용, 세 의 돈 가치증진, 주

민효용 증가)을 극 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넷째, 투자심사의 실용성(practicability)

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투

자심사제도의 실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1)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일반 으로 수익성과 이

윤을 악하는 재무‧경제   타당성 검이 

가장 요한 데 비해 공공투자사업의 심사과

정에서는 경제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뿐 아니라 사회‧정치  타당성(socialㆍpoliti-

cal feasibility)을 함께 검하는 것이 필수

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성 는 사회 공동

선(소득배분, 기회균등, 형평  등)을 검하는  

정책 타당성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사

업의 성격( : 국방, 국제교류, 문화 술부문의 

투자사업)에 따라서는 사회ㆍ정치  타당성이 

경제  타당성을 크게 능가하는 상태에서 사

업이 추진되기도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본주와 주주 등 이해 계자(stakeholder)에 

한 책임성이 요한 반면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주민, 국민 등 사회 구성원 체 내지 불

특정 다수에 한 책임성이 요하다.

제도운용의 편이성과 심사기법의 용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 심사기

과 용기법, 수계산의 과정에서 계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용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다. 투자심사기   기법 용의 객

성 제고

투자심사의 객 성 제고문제는 심사기

과 기법 그리고 정방법에 있어서 이해당

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 인 형태를 

구체 으로 도출해나가는 문제와 련이 

있고, 이를 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한 

체계 인 정리가 사 으로 요구된다.    

첫째, 주  정성평가 주로 진행되고 있

는 행 투자심사제도를 객 성이 담보되

는 정량분석 심체제로 개선한다. 이와 동

시에 주  가치 단을 필요로 하는 기

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체

으로, 주  가치 단의 역에 속하는 심

사기  - 컨 , 정부계획 부합성  연

계성, 사업의 필요성  시 성, 주민숙원‧

수혜도  사업 요구도 등 - 에 하여는 

가능한 주 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기법 

내지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량분석이나 객  정성분석이 

거의 불가능한 기 에 하여는 그에 부과

되는 배 (가 치)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히 조

화시켜 나간다. 심사기 의 객 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최 한 모색하더라도 일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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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있어서는 정성분석이나 주  가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

다. 이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는 (1)정성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2)

한 정성평가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다른 

정량분석 결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키

는 것이 합리 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 자는 정성평가의 객 성 제고문제와 

련이 있으며, 이를 해서는 정보‧자료수

집의 충실화를 바탕으로 평 과정의 객

성 제고, 설문조사, 집 토의 방식 등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측정

의 상과 차원이 상호 이질 인 요인들에 

해 양자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히 

조화시킴으로써 객 인 종합 단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실

제 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조화는 

심사부문, 세부항목, 수배 , 용기법 등 

심사 반에 걸쳐 합리 인 체계를 구출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셋째, 사회ㆍ정치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사회‧정치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는 주  가치 단과 질(quality)  요인

들이 많이 계되기 때문에 그 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

여 통계분석 는 계량분석을 할 수 있다

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문가(

련 공무원,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의 종합 인 경험과 식견에 기반을 두는 

델 이 방식(Delphi method)이나 집 토의

(brainstorming)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

이다. 이 때 요한 것은 가능한 객

인 기본자료(투자배경, 상황, 기타 련사

항)가 제공되는 한편 의견수렴과 단과정

에 참여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여건이 조

성되는 것이다( 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종

합지식을 토 로 하는 종합 단은 정치화

되지 못한 정량분석에 비해 그 객 성과 

효율성 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음). 특히,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정량

인 계량분석보다 어떤 면에서 질 인 의사

결정과정이 더 객 이고 합리 인 결과

를 유도할 수 있다(문화와 술, 건강  

복지부문의 경우 심미  혜택측정 등 어떤 

형태이던 주 인 가치 단이 개입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다만, 

문가 풀(pool)이 제한된 지방에서 각종 사

업에 이 방법을 용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한 한 수 조정이 필

요할 것이다.

넷째, 획일  심사기 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기법을 개발해 나간다. 재 

사업의 특성․규모․유형․ 효과 등에 

한 고려 없이 획일 으로 심사기 을 

용하는 문제 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방

투자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 있

는 반면 수익성이 상 으로 요시되는 

사업이 있고, 한 동일한 투자사업 유형이

라 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투자사업의 

목 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

서 재와 같은 획일  심사기 에서 벗어

나 사업유형별 특성과 기타 특성  

효과 등을 반 하는 방향으로 투자심사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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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심사 과정에서 일부 투자심사기 이 편

 활용되거나 혹은 특정기 이 제 로 

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심사기

별 배 , 가 치 등 련기 을 보다 엄격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과정에서는 다른 선

택 가능성(여기에는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됨)을 비교해보는 근

방법도 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은 특히, 투자사업의 규모가 크고 해당사

업의 추진에 따른 이해 계자간의 갈등과 

논란이 큰 사업에 국한하여 시도해볼 필요

성이 있다.

3. 행 투자심사기 의 개선

  정비ㆍ보완)

이와 같은 문제와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거시  에서 행 투자심사기 과 심

사방법에 한 기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투자심사기 의 정비ㆍ보완

① 축소 상 심사항목

기존의 심사항목 가운데 투자심사기 으

로서 그 요성이나 우선순 가 상 으

로 낮은 것으로 단되어 향후 그 역할이 

축소 폐지되거나 아니면 다른 심사항목으

로 이 되는 것이 합리 인 항목들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2)

2) 국가장기계획과의 연계가 요하나 지방투자사

‧ 국가장기계획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한 부문으로 통합

‧ 장기지역계획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한 부문으로 통합

‧ 사업규모ㆍ사업비 정성 → 재무ㆍ경

제성 분석에 흡수 

② 확 상 심사항목

기존의 심사항목 가운데 투자심사기 으

로서 그 요성이나 우선순 가 상 으

로 높은 것으로 단되어 향후 그 역할을 

확 하여 보다 세부 으로 심도 있게 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사항목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3) 

‧ 소요자   원리  상환능력  지방

비부담능력과 지방채발행 련사항

‧ 재무 ㆍ경제  수익성(경제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 포함)

업의 경우 포 인 범 에서 국가장기계획을 

충족하는 수 이면 무난할 것이며, 장기지역

계획  상 계획과의 연계도 포  범 에서 

충족하는 수 이면 무난하다. 이에 비해 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는 필수 이며, 사업규

모․사업비 정여부는 주  단소지가 많

고 이것은 재무․경제성 분석을 통해 어느 정

도 악이 가능하다.

3) 국비  지방양여 의 지원가능성은 비교  단

순한 검‧확인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며,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요건  채사업 요건

도 단순 검‧확인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비 확보가능성, 부담능력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 인 재정상태, 재정력, 채

무상환능력 등을 단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화

된 지표 내지 기법을 필요로 하는 요한 항목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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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ㆍ확  심사항목

기존의 심사항목 가운데 심사의 요성

과 우선순 가 높은 것으로 단되는 동시

에 분석의 목 과 편이성 차원에서 통합ㆍ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사항목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유사성격의 기 을 거시, 

미시  차원에서 검할 수 있도록 재구성, 

보완장치를 마련해  필요가 있음).

‧ 사업필요성ㆍ시 성과 주민숙원ㆍ수혜

도  사업요구도의 통합확

④ 추가보완이 필요한 심사항목

기존의 투자심사기 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지방투자사업의 특성과 변화하는 

지방행정을 고려할 때 향후 반드시 포함되

는 것이 바람직한 심사항목으로는 다음을 

지 할 수 있다.

‧ 투자사업의 환경ㆍ건강ㆍ안 에 한 

향

‧ 투자사업의 부정 (negative) 측면 : 

주민반 , 이해집단 갈등, 토지매입 난

, 기타 사업지연 요인, 인  자치단

체와의 계 등

‧ 투자사업의 험  불확실성(risk & 

uncertainty)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환경과의 

조화, 재정 안정성

‧ 인  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 가능성

(규모경제, 지역정서 등)

‧ 기타 행정환경 변화  신수요 요인

⑤ 사업 불 실시(不實施)에 안 검토

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

는 안(do-nothing alternative)을 고려

하여 그 장ㆍ단 에 해 개 으로 검토

하는 발상 환의 근도 요구된다. 이러한 

근방식은 모든 투자사업에 하여 시도

하지 않고 사회 으로 논란이 많거나 사업

의 경제ㆍ재정  요성이 매우 큰 사업을 

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심사 상사업의 유형화  

투자심사기법의 개선

1. 사업 유형화의 필요성

앞서 악한 행 투자심사제도의 문제

과 공공투자사업의 특성  효과 등

을 종합 으로 고려해 볼 때, 투자 상사업

의 유형화를 통해서 심사방법과 용기법

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 이다. 재와 같은 

획일 인 심사기 과 정방법을 그 로 

용할 경우 재정지출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사회  형

평성(social equity)의 균형을 기 하기는 

매우 어렵다. 를 들면, 사업의 특성상 경

제성이나 수익성이 없는 자치단체 투자사

업에 해 경제  타당성 부문의 가 치를 

크게 부여한다면 이 사업은 투자심사 과정

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다. 일반 으로 수익

성 사업은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용편익비

율(B/C ratio)이 1을 과하고 러스의 

순 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가질 가

능성이 높은데 비해 도서 , 박물 , 복지

시설과 같은 비 수익성사업은 공익성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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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용편익비율이 1보다 낮거나 순 

재가치가 러스 값을 가질 가능성이 상

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때, 수익성사업은 경제성을 우선

으로, 그리고 비 수익성사업은 공공성을 상

으로 우선 으로 다루는 근이 요구

된다.

사업 유형화는 여러 기 에 입각하여 시

도될 수 있는데, 그  요한 기 을 제시

하자면 수익성(경제성)의 유ㆍ무, 사업의 

공공성  기타특성(주민수혜  효과, 

공공재 특성, 형평성 등), 사업규모  기

간, 산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지 할 수 

있다.4) 그밖에 사업규모, 사업 험도, 재원

특성, 자치단체의 여건(재정, 인구․사회․

경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 유형화 련 이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성이 낮으면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우선 으로 

투자할 수가 없으며, 어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상으로 투자를 추진해

야 한다(〈그림 2〉 참조).

(1)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사업

(B)

(2)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매우 높

4) 이때 공공성은 사업의 공공재(public goods) 

특성,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지역과 수혜자의 

범 , 사회  우선순 , 사회 형평성의 구  

정도를 포 하는 측정개념이라 할 수 있고, 수

익성은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  이익(비용편

익 비교에 따른 순 편익의 크기)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은 사업(D)

(3)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A')

(4)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C')

〈그림 2〉에서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역은 A, C를 제외한 모든 

역이며, 그 에서도 B, D 역의 사업들

이 상 으로 선호되는 투자 상 역이

다. 따라서 투자심사는 B, D 역에 속하는 

사업을 히 선정해내는 일련의 객  

검증과정이라 할 수 있다(A, C 역에 속

한 사업(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없으며, C'에 속한 사업의 일부는 외로 

추진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자 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은 우선 경제‧

재무  타당성 기 에 합해야 하지만, 경

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일지라도 그

것이 주민수요와 사회‧정치  타당성 테스

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공공투

자사업으로서 부 합하다( : A, C 역사

업). 역으로, 사회‧정치  타당성 테스터를 

통과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은 경

제  타당성을 검할 필요도 없이 공공투

자사업으로 부 합 정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 유형화 

가. 수익성․비 수익성 사업 유형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지방투자사업

의 유형을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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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아

짐

↑

A A' B

C C' D

      0   Min          → 
        높아짐

    공공성( 효과, 재분배, 사회형평)

 주: Min은 지방투자사업  최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임계치(threshold)를 

뜻함.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유형(개념)

수익성(경제성)

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투자심사 과정에

서 공통 인 사항과 차등 인 사항을 용

하는 이원  근은 합리성과 요성을 지

닌다. 투자사업의 수익성(경제성) 기 에 

의해 사업을 구체 으로 유형화하는 과정

에서는 행정자치부 규에서 제시하는 투

자사업의 분류와 산과목구조, 실무공무원

의 경험과 문가 안식(眼識), 각종 련통

계 등을 종합 으로 활용하는 근이 요구

된다. 특히, 개별 투자사업에 한 유형화 

구분과정에서는 계공무원  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체 인 사업분류(code화 등)

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수익성사업, 

비 수익성사업을 구분하는 기 은 일차

으로 사업특성  유형별로 근하는 것이 

합리 이다. 그리고 동일사업이라도 자치단

체의 운 방식, 인 라 상태, 기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동일사업의 

경우 동일 유형화에 속할 수 있도록 해주

는 특성별 유형화 기 을 용하는 것이 

합리 이다(보조 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유

사사업 존재 여부, 가격시스템 존재 등이 

수익성 사업과 비 수익성사업을 구분하는 

기 으로 용 가능함).

만일 일정한 단 거에 의해 지방투자

사업을 수익성 사업과 비 수익성사업으로 

구분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두 부문간에 

차등화 된 투자심사기 을 개발 용하는 

일이다. 이 문제와 련하여 기본방향의 

에서 언 하자면,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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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사회  형평성의 측정에 상

으로 을 두면서 부차 으로 수익성(경

제성) 문제를 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을 측정할 경우에도 경제  수익의 

유무보다는 재원조달  채무능력과 같은 

재무 타당성 악에 이 주어지는 것이 

합리 이다.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사회ㆍ

정치성 분석이 요하며, 여기에는 투자사

업과 련되는 수혜범   효과, 사회

형평과 정의, 소득  복지재분배 등을 

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공성  사업특성 등에 의한 

사업 유형화

투자사업의 수익성 유․무 이외에도 투

자사업의 공공성  기타 특성을 기 으로 

보다 세부 인 유형화를 시도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는 투자사업

의 특성기  가운데 일부 기  즉, 투자사

업의 수익성 유․무 특성에 을 두는 

기 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재  특성을 비

롯하여 투자사업의 효과와 범 , 지역

주민에 한 형평  향 등이 요한 사

업 유형화 기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

한 을 종합 으로 고려해볼 때, 지방의 

투자사업을 크게 다음의 다섯 유형( 는 

네 유형)으로 구분해보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 (1) 문화․체육․청소년․보건복지․

공공용 청사, (2) 상․하수도 등 환경 련

사업, (3) 규모 단지개발  지역경제개

발사업(공단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

발․공 개발, 지역경제․국토개발사업, 

개발사업 등), (4) 도로․교통사업, (5) 

기타사업(민방 ․소방사업 등)5)

그밖에 투자사업의 험성이나 불확실성

이 높은 사업을 일정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 으로 투자심사를 하는 방안도 그 나

름 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지

역이기주의(NIMBY 상 등)와 련된 소

 오시설 투자의 경우 기존의 합리  

투자기  이외에 이해 계자간의 타 과 

정책결단이 실질 으로 요한 역할을 하

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근은 그 나름

의 의의가 있다. 지역의 소득  경제  여

건( : 낙후지역, 특수사업)을 고려하는 투

자심사기 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이 문제

는 개별 투자사업을 상으로 근하기보

다는 거시  차원에서 근되는 것이 보다 

합리 일 것이다.

다. 종합 

투자사업을 유형화하는 목 이 무엇보다

도 보다 객 이고 탄력 인 투자심사체

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사업 유

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정 수 을 발견하는 것이 요하

다. 투자사업을 세분 유형화함으로써 얻는 

장 도 있지만, 실용성과 탄력성 면에서 잃

어버리는 단 도 많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

다(두 근간에는 상호 상충  계(trade-

off)가 존재함).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인 다양한 투

5) 이 때 기타 사업부문을 (1) 부문사업에 흡수시

키는 방안도 합리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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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개    선    안

안Ⅰ

(2부문)

․수익성사업

․비 수익성사업

유형화 없음

(획일  기 ) ⇒ 안Ⅱ

(4부문)

․문화․체육․청소년․보건복지․  

  공공용 청사․기타사업

․상․하수도 등 환경 련사업

․ 규모 단지개발  지역경제개발  

사업(공단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공 개발, 지역경제․

국토개발사업, 개발사업 등)

․도로․교통사업

안Ⅲ

(5부문)

․문화․체육․청소년․보건복지․  

  공공용 청사

․상․하수도 등 환경 련사업

․ 규모 단지개발  지역경제개발  

사업(공단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공 개발, 지역경제․

국토개발사업, 개발사업 등)

․도로․교통사업

․기타 사업(민방 ․소방사업 등)

〈그림 3〉 투자심사 상사업 유형화(안)

자사업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는 유형화 유

형을 3～5개 수 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 같다. 이보다 더 세분화된 유형화

를 모색할 경우 업무처리의 복잡성을 래

하면서 행정의 능률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하의 에서는 투자사업을 2개 부

문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골자로 그와 련

된 정책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유형화를 

다단계 하더라도 기본 근은 유사할 것임). 

IV. 투자심사기법  수화의 

개선방안

1. 투자심사의 기본구조 

 지 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토 로 심사

기 과 기법 용과 련된 개선방안을 압

축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표 4〉에 의하면 심사기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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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문 심사기 측정기 별 심사 심사기법

경제‧ 재무

Efficiency

‧경제성(수익성) 

‧재원조달계획

‧상환능력/재정력

‧기타 재정 향

‧사업의 경제성(수익/이윤) 분석

‧투자사업에 한 재원조달(지방비부담)능

력 측정

‧지방채 발행  상환능력 검토

‧투자사업의 흐름 등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상의 향

‧사업규모 정성

‧비용편익분석

 - C/B비율 분석

‧지표분석

 - 재무지표

 - 채무상환비율 등

‧기타 련 재무ㆍ경

제 분석기법

주민수요

Needs

‧지역주민 수요 

‧사업 시 성

‧기타

‧지역주민의 사업수요(needs) 측정

‧사업필요성, 숙원도/완 성

‧해당사업의 투자 우선순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Do-nothing) 상문제

‧해당사업과 련된 재의 지표상태(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치)

‧ 련지표분석

 - 민원발생 등 

 - 국평균, 유사

   단체 상 비교

‧설문조사

‧ 문가 토의․견해 

효과

Effectiveness

‧지역경제 효과

‧주민수혜․만족도

‧사회ㆍ정치  효과 

‧사업수행의 지역경제 효과

‧사업의 사회ㆍ정치  효과 

 - 소득분배, 수혜범 , 공공성 등 

‧해당투자사업에 한 주민의 총체  인식

ㆍ만족상태 측정

‧ 련지표분석

‧산업연 분석

‧기타 효과분석

‧설문조사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환경문제

Environment

‧환경성 평가

‧주민건강‧안  평가

‧환경 향평가 등  

‧해당사업이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sustainable growth)를 단

‧해당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주민의 건강 

 안 문제

‧환경 향평가

‧환경안 평가기법

 - 련지표

‧qualitative analysis  

‧필요시 문가 설문 

 토의

 (brainstorming)

련계획연계 

Plan Linkage

‧국가장기계획  경제

ㆍ사회 정책 부합성

‧ 장기지역계획  지

방재정계획 연계 

‧기타 주요계획 연계

‧주요 상  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을 

포  범 에서 단 

‧ 계공무원, 문가

에 의한 객  평가

‧subjective,

 qualitative analysis

사 업 험 도 

 기타

Risk&

Others

‧지역주민 반 , 이해집

단 갈등

‧사업 험성

‧사업 불확실성

‧기타 제약요인

‧사업의 계획ㆍ추진과정에서 이미 발생하

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 상되는 각

종 험  불확실성

‧기타 해당사업의 특수성과 련이 있는 

이슈

‧5단계 척도 측정

‧ 계 문가에 의한 

서류심사 

 brainstorming

주: 여기에서 언 된 사항은 지방투자심사에 한 개요 (일반지침 )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 로 

하는 투자심사표와 심사방법에 하여는 뒤에서 제시되고 있음; 심사부문과 심사기 에 한 구체  정

책 안은 본 〈표 4〉의 내용을 토 로 일부 수정 활용 가능함.

〈표 4〉 지방투자사업 심사의 기본 틀(안)

 (부문/기 /심사 /심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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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문, 심사기 , 측정기 별 심사 , 측

정기법으로 구성된다.

2. 종합 수화  용기법

이상에서 제시한 새로운 투자심사기 을 

토 로 종합 수화 방법과 더불어 그 과정

에서 사용될 다양한 정량 , 정성  기법 

등에 하여 검토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련하여 먼 , 투자심사기 과 측

정항목에 하여 수를 부여하고 필요시 

가 치를 부여하는 기본원리에 하여 원

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 으로 모든 사업 유형에 하

여 동일한 투자심사기 을 용하는 공통

기  근을 취한다(사업유형에 따라 기

을 차등 으로 용할 경우 논리 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실 용 면에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둘

째, 동일한 심사기 을 취하되, 사업유형 -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사업- 에 따라 심

사기 별로 가 치를 달리하는 근을 취

한다. 셋째,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그에 

한 종합 정(투자심사의 ㆍ부를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종합 수제를 원칙

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종합 수는 각 

심사부문별로 취합한 수를 종합 집계하

여 산출하며, 산출된 결과를 토 로 일정한 

합격선(cut-line)을 설정하고 그 수의 통

과여부를 두고서 해당사업의 최종 투자여

부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 때 심사표는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

사업간에 완 히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과 

동일한 심사표를 사용하되 배  등 용방

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가 특정 투

자심사 상사업에 하여 ‘수익성사업’, ‘비 

수익성사업’ 유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투자

심사주체는 그것을 검한 다음 그 구분에 

따라 상이한 심사표를 용하는 차를 밟

게 해주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종

합 수제는 그 나름의 문제와 한계에도 불

구하고 상 으로 쉬우면서도 매우 효과

이고 실천성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장 이 있다. 종합 수는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사업 모두 총 100  만 으로 하되, 

심사부문, 심사기 별 배 ( 수 할당)에 

있어서 두 부문간에 차이를 보이도록 구성

하는 것이 합리 이다. 수익성 사업의 경우 

가 치는 상 으로 경제ㆍ재무분석, 환경 

 험도 분석에 주어지는 것이 합리 이

며,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가 치는 상

으로 주민수요와 효과 부문에 주어지

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이다. 이와 같은 심

사기 과 그에 따른 수배분에 한 안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3. 투자사업심사기법의 실천  

용  수산정 방안

지 부터는 앞에서 제시한 투자심사기

(6개 부문)별로 그에 합한 심사기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구체 인 수를 산

정하는 연계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해보고

자 한다.6)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앙정

부 심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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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부 문 심 사 기 
배     주요사

항수익성 사업 비수익성 사업

경제‧재무부

문

Efficiency

‧경제성(수익성) 

30

50/100

15

20/100

‧재원조달 가능성 20/100 40/100

‧상환능력/재정력 20/100 30/100

‧기타(재정 향 등) 10/100 10/100

주민/지역수요

Needs

‧지역주민 수요

15

50/100

30

50/100

‧사업 시 성 30/100 30/100

‧기타 20/100 20/100

효과

Effectiveness

‧지역경제 효과

10  

25/100

20

25/100

‧주민수혜․만족 25/100 25/100

‧형평성 이슈 25/100 25/100

‧기타 25/100 25/100

환경문제 

Environment

‧환경성 평가

20

50/100

10

50/100

‧주민건강‧안  평가 30/100 30/100

‧기타 20/100 20/100

련계획 

연계 

Linkage

‧국가 장기계획  경제ㆍ사회정

책부합
10

30/100

10

30/100

‧ 기지방재정계획 연계 50/100 50/100

‧기타주요계획연계성 20/100 20/100

사업 험도

 기타

Risk & 

Others

‧지역주민 반 , 이해집단 갈등

15

25/100

15

25/100

‧기타 제약요인 25/100 25/100

‧사업 험성 25/100 25/100

‧사업추진 불확실성 25/100 25/100

〈표 5〉 투자심사기   배

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6) 용기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경제성 분석기법

과 같이 이미 보편화된 기법에 하여는 구체

으로다루지 않고, 요성이나 논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심으로 다루고 있다. 

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향후 련기법과 

통계자료의 이용성이 높아질 경우 제시된 

방법을 개선하는 근을 취할 수 있다. 지

까지 제시된 내용을 토 로 특히, 자치단

체 수 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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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부 문 심  사  기  
배    

수익성 사업 비수익성 사업

경제‧재무

‧경제성(수익성) 

40

50/100

20

20/100

‧재원조달 가능성 25/100 40/100

‧채무상환능력  재정력 25/100 40/100

주민수요
‧지역주민 수요

15
60/100

30
60/100

‧사업 시 성 40/100 40/100

효과 

환경문제

‧지역경제 효과
20

50/100
25

20/100

‧환경성 평가 50/100 80/100

련계획 연계
‧국가계획‧정책 부합  기지방재

정계획 연계
10 100/100 10 100/100

사업 험 등
‧지역주민반 , 이해집단 갈등

15
50/100

15
50/100

‧사업 험성, 불확실성 50/100 50/100

주: 여기에서 제시된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 여건, 지방공무원의 투자심사에 한 인식  

지식, 심사기 의 실용성  편이성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하여 작성된 것임.

〈표 6〉 투자심사표 양식( 시) - 심사기   배  

표(심사기   배  포함)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 〈표 6〉과 같으며, 이것은 지방

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것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5개 심사부문, 10개 심

사기 ).

가. 경제‧재무 부문 - 3개 기

총 40 )

1) 경제성 측정(20  : 1개 항목)

□ 목 : 

해당투자사업의 경제  가치(비용과 편

익)를 계량 분석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 

객 인 경제  단기 을 갖고자 하는

데 그 목 이 있음.

□ 수산정 방법: 

① 투자사업의 경제  순 혜택(net bene-

fit)과 순 비용(net cost)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하

는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되, 특히, 비용/편익비율

(B/C비율)분석방법을 사용함.

② B/C비율분석 결과가 산출되면, 해당 

값(B/C비율)을 〈표 7〉에 용하여 

구체 인 수를 산정함: 

) A도로사업(수익성 사업으로 가정)의 

B/C비율 값이 1.15로 산정된 경우:

    → 당해부문 만 (20 )의 90% 즉, 

18.0 (20  곱하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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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Ratio(비율)      수

  1.2  이상

  1.1  이상～1.2 미만

  1.05 이상～1.1 미만

  1.0  이상～1.05 미만

  당해부문 만 의 100%

  당해부문 만 의  90%

  당해부문 만 의  80%

  당해부문 만 의  70%       

  0.9  이상～1.0 미만

  0.8  이상～0.9 미만

  0.8 이하

  당해부문 만 의 60%

  당해부문 만 의 50%

         0.0 처리

※ 다만, 외 으로 투자사업에 따른 편익의 경제  가치를 으로 환산하기 힘들 경우, 

비용편익분석 신 다음과 같은 5단계 척도방식을 통해 수를 산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비용편익분석이 불가능한 이유와 사례를 시할 것)

〈표 7〉 B/C비율분석에 따른 수산정 기

5단계 척도      수

 투자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이 매우 큼      당해부문 만 의  100%(20.0 )

 투자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이  큼    당해부문 만 의   75%(15.0 )

 투자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이 보통임    당해부문 만 의   50%(10.0 )

 투자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이 낮음    당해부문 만 의   25%(5.0 )

 투자사업의 경제성(수익성)이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 의    0%(0 )

주: 를 들어, 자체심사 원이 4명이고 각 원이 각각 15.0 , 15.0 , 10.0 , 10.0 을 부여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제성 평가 수는 그 평균인 12.5 이 됨.

〈표 8〉 5단계 척도방식에 의한 경제성 수산정

2) 재원조달 가능성(10  : 2개 측정항목)

□ 목 :

당해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측

정하는데 목 이 있으며, 주로 외부자 의 

이용가능성(확정성)과 자체재원 조달 비

에 을 두고 측정함.

□ 수산정 방법: 

① 이 부문은 외부자 의 이용가능성(확

정성)부문과 재원조달의 정성 부문으로 

구성되며 자에 총 배 (10 )의 

40%(4.0 ), 그리고 후자에 총 배 의 

60%(6.0 )가 안배됨.

② 투자사업의 외부재원 이용의 확정성

에 을 두고 수를 산정하되, 다음의 

상ㆍ ㆍ하 3단계로 구분 계산함(재원조달 

가능성 부문 배 의 40% 즉, 4.0 );

③ 재원조달의 정성은 투자사업비 가

운데 차입재원이 차지하는 비 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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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   단 장  단  

편익/비용

비율

(B/C)

B/C≥1
ㆍ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ㆍ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ㆍ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이 곤

란함

ㆍ상호배타  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성

내부

수익률

(IRR) 

IRR≥r

ㆍ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ㆍ타 안과 비교가 용이

ㆍ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ㆍ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ㆍ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노

출될 가능성 있음

순 재가치

(NPV)
NPV≥0

ㆍ 안선택 시 명확한 기 제시

ㆍ장래발생 편익의 재가치제시

ㆍ한계 순 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가능

ㆍ이해의 어려움

ㆍ 안 우선순  결정 시 오류발생 

가능성

주 : KDI, 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연구(2001) 제2장 참조. 

〈표 9〉 참고 -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측    정               수

 외부재원 이용가능성이 완  확정 임   상:  당해부문 만 의 100%: 4.0

 외부재원 이용가능성이 체로 확정 임   :  당해부문 만 의  75%: 3.0

 외부재원 이용가능성에 문제가 있음   하:  당해부문 만 의  25%: 1.0

〈표 10〉 외부재원 련 수산정 기

고 그에 따른 수를 부여함(재원조달 가

능성 부문 배 의 60% 즉, 6.0 );

3) 지방채 상환능력  재정력(10  : 2

개 측정항목) 

□ 목 :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과 채무상환능력을 종합 측정함으로써 투

자사업과 련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검하는데 그 목 이 있음.

□ 수산정 방법: 

① 이 부문은 기본 으로 지방채상환비

비율과 재정력지수 지표를 활용하여 수

를 산정하며, 자에 총 배 (10 )의 

60%(6.0 ), 그리고 후자에 총 배 의   

40%(4.0 )가 안배됨.

② 각 지표별 수산정은 〈표 12〉, 

〈표 13〉의 조견표를 활용하여 구함.



116

지방채상환비비율 = 최근 4년간 평균지방채무상환액/최근 4년간 평균 일반재원           

결산액  × 100 (%) 

- 이때 용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이고, 일반재원은 지방세, 경상     세외

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 을 합친 액을 의미함 

측    정             수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10%미만인 경우  당해부문 만 의 100%: 6.0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25% 미만인 경우  당해부문 만 의  75%: 4.5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25이상 50% 미만인 경우  당해부문 만 의  50%: 3.0

 차입재원이 총 사업비의 50%이상인 경우  당해부문 만 이  25%: 1.5

*이 때 그 내용에 한 과오나 허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부문 수를  처리하는 페

티(penalty)제도가 용됨 

〈표 11〉 재원조달 정성 련 수산정 기

재정력지수  =  기 재정수입액/기 재정수요액  × 100 (%)

* 기 재정수입액, 기 재정수요액은 각각 지방교부세법을 근거로 산정됨

재정력지수 비율      수

 100% 이상이거나 

 당해연도 국평균 비 1.5배 과
   당해부문 만 의  100%(4.0 )

 당해연도 국평균 비 1.0～1.5배 이하    당해부문 만 의   80%(3.2 )

 당해연도 국평균 비 0.80～1.0배 이하    당해부문 만 의   60%(2.4 )

 당해연도 국평균 비 0.8배 이하    당해부문 만 의   50%(2.0 )

〈표 13〉 재정력지수를 활용한 수산정

지방채상환비비율      수

 당해연도 국평균 비 1.5 배 과    당해부문 만 의  50%(3.0 )

 당해연도 국평균 비 1.0～1.5 배 이하    당해부문 만 의  60%(3.6 )

 당해연도 국평균 비 0.80～1.0 배 이하    당해부문 만 의  80%(4.8 )

 당해연도 국평균 비 0.8배 이하    당해부문 만 의 100%(6.0 )

주: 국평균에 한 자료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장 최근연도( : 2002년)의 데이터를 활

용하도록 함.

〈표 12〉 지방채상환비비율에 따른 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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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배      

 최상 (평균 비 1.3 이상)     당해부문 만 의  20/100(1.8 )

 상 (평균 비 1.05～1.3 미만)     당해부문 만 의  40/100(3.6 )

 국평균(평균 비 0.95～1.05 미만)     당해부문 만 의  50/100(4.5 )

 하 (평균 비 0.7～0.95 미만)     당해부문 만 의  75/100(6.75 )

 최하 (평균 비 0.7 미만)     당해부문 만 의 100/100(9.0 )

 주 : ‘수 ’에 제시된 수치는 평균을 1로 하 을 때의 상 비 을 의미함.

〈표 14〉 주민수요 지표분석에 한 수산정 기

나. 주민수요 부문 - 2개 심사기

   (총 15 )

1) 지역주민 수요(9  : 1개 측정항목)

□ 목 :

당해 투자사업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얼마나 충족/반 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

는 데 그 목 이 있음.

□ 측정방법: 련지표분석

① 해당투자사업과 련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가장 잘 반 해주는 표지표나 지

수(indicator, index)를 활용하되, 구체 인 

수는 〈표 14〉를 통해 산정함.

- 해당투자사업이 가져다  행정서비스 

혜택( 는  상태수 )을 다른 비교

상( 국 자치단체 평균, 유사자치단

체 평균, 해외사례,  기 치 등)과 

비교함으로써 지역수요를 직, 간

으로 악하는데 이 주어짐.

 - )

 ‧ 도로사업 : 도로포장율

 ‧ 수도사업 : 상수도보 율, 하수처리율

 ‧ 의료사업 : 1인당 병상율

 ‧ 지역개발 : 지역낙후도 등 

‧ 주민수요 상태 = (특정 자치단체의  수

/ 국자치단체  평균 수  + 특정 자

치단체의  수 /해당 역자치단체  평

균 수 )/2

② 수의 산정은 국평균 비 값과 소

속 역자치단체 평균 비 값을 합산한 다

음 평균하는 방식을 취함(단, 특별시  

역시의 경우 국평균 비 값과 특별시  

역시 평균 비 값을 합산한 다음 평균하

고, 도의 경우 국평균 비 값과 9개 도평

균 비 값을 합산한 다음 평균하는 방식을 

각각 취함).

⇒ 만일 의 공식을 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의 공식을 용함:

‧ 주민수요 상태 = 특정 자치단체의  수

/ 국자치단체  평균 수     

※만일 해당투자사업의 표지표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나름 로 

한 지표를 고려하여 수를 산정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해당지표가 

주민수요를 최 한 반 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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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 성      수

 긴 사업 당해부문 수의  100%(6.0 )

 조속사업 당해부문 수의   75%(4.5 )

 체  일반사업 당해부문 수의   50%(3.0 )

주 : 투자심사 원(자체/외부)의 단으로 하되, 다수일 경우 평균을 산출함.

〈표 15〉 사업 시 성의 수환산 기

5단계 척도      수

 투자사업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큼   당해부문 만 의  100%(10.0 )

 투자사업의 경제  효과가 큼 당해부문 만 의   75%( 7.5 )

 투자사업의 경제  효과가 보통임 당해부문 만 의   50%( 5.0 )

 투자사업의 경제  효과가 낮음 당해부문 만 의   25%( 2.5 )

 투자사업의 경제  효과가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 의    0%( 0 )

 〈표 16〉 5단계 척도방식에 의한 경제  효과 수산정

야 하는 동시에 그와 련된 국  

유사단체의 통계가 이용가능 해야함) 

- ) 주민의 민원발생 빈도, 지조사 

결과비교 등

2) 사업 시 성/ 요성(6  : 1개 측정항목)

□ 목 : 

당해 투자사업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

족할 뿐 아니라 그 충족에 있어서 어느 정

도의 시 성/필요성을 요구하는 지를 측정

하는데 그 목 이 있음.

□ 수산정 방법: 

시간  완 을 기 으로 긴 사업, 조속

사업, 체  일반사업의 3단계로 구분하

고 해당 수를 부여함.

다. 효과  환경부문 - 2개 부

문(총 20 )

1) 경제  효과(10  : 1개 측정항목)

□ 목 : 

당해 투자사업으로 인해 상되는 지역

경제의 효과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목

이 있음.

□ 수산정 방법: 

①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심사주체에 의

한 5단계 척도방법을 활용하여 수 

산정함.

- 지역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을 상으로 

산업경제 효과를 측정하는 설문조

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토 로 5

단계 척도에 의한 수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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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효과 사    업    별 효과

о도로개, 확․포장사업    

о쓰 기, 폐수물종합처리장

о축산폐수 처리장        

о지방상수도사업         

о도립공원치매요양병원   

о공원조성(문화서비스)   

о운동장 조성            

о체육  건립            

о문화재 정비            

о농공단지 조성          

о문 회 , 복지  건립   

 1.147

 1.099

 1.099

 1.216

 0.868

 0.836

 0.880

 1.099

 1.099

 1.099

 1.099

о박물                        

о시장 재개발, 버스터미       

о축산단지 조성                

о하천 직강공사                

о약용버섯시험장               

о행담도 홍보  건립           

о장례 식장                   

о시군청사, 소방서, 보건소 신축 

о경찰종합학교 신축(교육기 )  

о자 거이용도로 개설          

о토지구획정리사업             

о 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성    

0.836

1.099

0.950

1.076

0.669

1.099

1.099

0.868

0.868

1.147

1.099

1.099

 자료 : 충청남도.

〈표 17〉 사업별 효과( )

사업별 효과      수

 경제  효과가 상 으로 큼(1.1 이상)   당해부문 수의  100%(10.0 )

 경제  효과가 보통임(0.8 ～ 1.1 미만)   당해부문 수의   75%( 7.5 )

 경제  효과가 상 으로 낮음(0.8 미만)   당해부문 수의   50%( 5.0 )

주 : ( ) 안의 수치는 산업연 표에 의한 효과계수를 의미함.

〈표 18〉 산업연 표를 이용한 수산정 기

② 산업연 표 활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주 정책목 으로 하는 1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의 경우는 산업연 표를 토 로 각 산

업별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는 근방식에 

의해 수를 산정함.

- 가장 최근의 산업연 표를 토 로  최

종수요 1단  증가에 따라 각 산업에 

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기

본부문의 향력 계수를 용함.(〈표 

17〉 참조) 

- 구체 인 수산정은 〈표 17〉의 

효과 계수를 토 로 〈표 18〉에 의

해 구함.

2) 환경성 부문(10  : 1개 측정항목)

□ 목 : 

당해 투자사업으로 인해 상되는 지역

의 환경문제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목 이 

있음.

□ 수산정 방법: 

① 투자심사 상사업이 행 법규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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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척도에 의한 환경성 평가      수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매우 큼      당해부문 만 의   20%(2.0 )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큼    당해부문 만 의   40%(4.0 )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보통임    당해부문 만 의   60%(6.0 )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낮음    당해부문 만 의   80%(8.0 )

 투자사업에 따른 환경문제가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 의  100%(10.0 )

※ 실 으로 환경 향평가와 투자심사시간에는 시 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한 제도  

보완장치가 요구됨.

〈표 19〉 환경성부문의 수산정 기

측    정             수

기지방재정계획 등 련계획과의 연 성 높음 상: 당해부문 만 의 100%: 10.0

기지방재정계획 등 련계획과의 연 성 간수 : 당해부문 만 의  50%:  5.0

기지방재정계획 등 련계획과의 연 성 낮음 하: 당해부문 만 의  25%:  2.5

* 자료 내용의 확증책임은 투자의뢰주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만일 그 내용에 한 과오나 허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부문 수를  처리하는 페 티(penalty)제도를 용함(* 는 총 100

  5  감 )

〈표 20〉 련계획 연계성의 수산정 기

경 향평가를 필요로 할 경우 그 결과를 

투자심사에 활용하며, 그 지 않은 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기 에 의해 수를 산정

함.

- 환경 향평가를 필수로 하는 사업에 

하여는 평가결과서를 토 로 통과 

시 해당부문 만 (10 ), 조건부 통과 

시 해당부문 4/5(8.0 ), 불통과 시 해

당부문 0 으로 처리함.

※ 행 법규상 환경 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그 추진이 불가능함.

② 투자심사 상사업이 환경 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투자심

사 원(자체/ 는 외부)에 의한 5단계 척도

방식에 의해 수를 산정함.

라. 련계획 연계성 - 1개 측정항

목(총 10 ) 

□ 목 : 

당해 투자사업이 국가계획이나 기지방

재정계획 는 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측정함으로써 국가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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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 /이해집단 갈등에 한 평가      수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 /이해집단 갈등이 매우 큼  당해부문 만 의    0%(  0 )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 /이해집단 갈등이 큼 당해부문 만 의   25%(1.87 )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 /이해집단 갈등이 보통임 당해부문 만 의   50%(3.75 )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 /이해집단 갈등이 낮음 당해부문 만 의   75%(5.62 )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 /이해집단 갈등이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 의  100%(7.5 )

〈표 21〉 지역주민 반 /이해집단 갈등부문 수산정 기

5단계 척도에 의한 험/불확실성 평가      수

 투자사업에 따른 험  불확실성이 매우 큼   당해부문 만 의    0%( 0 )

 투자사업에 따른 험  불확실성이 큼  당해부문 만 의   25%(1.87 )

 투자사업에 따른 험  불확실성이 보통임  당해부문 만 의   50%(3.75 )

 투자사업에 따른 험  불확실성이 낮음  당해부문 만 의   75%(5.62 )

 투자사업에 따른 험  불확실성이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 의  100%(7.5 )

 ※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주어진 수배 에 유의하면서 앞서 제시한 기 을 용하여 자체 으

로 수산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임

〈표 22〉 험도  불확실성부문 수산정 기

□ 수산정 방법: 

① 국가계획이나 상 계획과의 연계성 

등 한 측정은 해당부문 문가( 련공무

원, 투자심사 원 포함)를 심으로 상‧ ‧

하의 3단계 평가를 실시함

마. 험도  불확실성 부문 - 2개 

부문(총 15 ) 

1) 지역주민 반 /이해집단 갈등(7.5  : 

1개 측정항목)

□ 목 : 

당해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는 완

료 후 어느 정도 상되는 지역주민의 반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

는데 그 목 이 있음  

□ 수산정 방법: 

지역주민 반   이해집단갈등, 기타 제

약요인들에 하여 투자심사 원(자체/ 는 

외부 원)에 의한 5단계 척도를 활용함 

2) 험도  불확실성(7.5  : 1개 측정

항목) 

□ 목 : 

당해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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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어느 정도 상되는 각종 험성  

불확실성(경제  재무, 이해 계자간 갈등 

 립, 기타 문제)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목 이 있음.

□ 수산정 방법: 

① 투자사업의 험도  불확실성 측정

은 5단계 척도를 활용함.

V. 한계  과제

이 은 행 투자심사제도가 지니는 문

제 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 을 두고 있으며, 특히 투자심사기법 

 수산정방식의 개선에 을 두고 있

다. 개선방안의 모색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행의 획일 인 심사기 을 탈피하여 사

업유형별로 심사를 달리하는 근을 시도

하는 한편 심사기 과 기법의 객 성을 제

고시키는 측면에 역 을 두었다. 이 에서 

제시된 안들은 그 나름의 논리와 합리성을 

지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

과 보완  과제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 

첫째, 이 에서 제시된 안을 구축하기까

지는 상당수의 문가와 계공무원의 의

견개진  피드백(feedback)이 있었지만 

그와 련된 정책  임상실험에 있어서 상

으로 제한 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제시된 안이 구체 인 정책수단으로 

채택되기까지는 계공무원  문가 등

을 포함하는 보다 범 한 의견수렴 과정

과 함께 시범단체 용 등 다양한 임상실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실 으로 경제성 분석과 비경제

성 분석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투자심

사를 해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한

계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서로 

다른 차원의 심사기 을 객 으로 조화

하는 기법과 방안을 지속 으로 모색함으

로써 극복될 수 있다. 

셋째, 심사부문별, 각 부문별 세부항목에 

한 가 치 설정, 5단계 척도의 도입 등과 

련하여 최소한의 주 성을 배제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심사나 시도심사, 그리고 앙심사를 실

시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제시된 방안을 

토 로 하되, 지역과 해당부문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다소 유연 인 근을 시도해볼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심사에서도 다 기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 등 최

첨단 방법을 시험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